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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번호 코 드 분 류 변경전 변경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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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관리료(방문당)

기본조제기술료(방문당)

주: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

휴일에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

50%를 가산한다.

복약지도료(방문당)

조제료

가.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

(1) 내복약

(가) 1일분

(나) 2일분

(다) 3일분

(라) 4일분이상 15일분

주: 위 “(다)”의 소정금액에 4일째부터

1일분당 170원(종전 160원)을 가산

한 금액으로 산정한다.

(마) 16일분이상 30일분

주: 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금액을 산정

한다.

(바) 30일분 초과시

(2) 외용약 또는 주사약

주: 1. 처방전매수, 진료과목수, 품목수,

투약량, 투약일수등 불문하고 소정

금액을 산정한다.

2.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

에는 소정금액의 50%를 산정한다.

나.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(1일당)

주: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국에서 직

접 조제투약하는 경우 투약일수에 따라

소정금액을 산정한다.

ㅇ의약품관리료(조제 1일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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